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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일랜드, EU 승인이 갱신되지 않은 스모크 향료 2종 

2024년부터 식품에 사용 불가

O
- 아임랜드 식품?더적유 스1? 크 향료 2족 SF-007(TradismokeTM A MAX)과 SF-010(AM

01)이 티J에사용숙?I 객시음스ᅵ청하지 않안으□로.해당스?규 학료를함유한제푹에대해 

2024년 1 월 1 임부터 판매를 허용하지 않누다고 밝힘

■ 주요내용

1) 근거 법령 : 유럽연합규정 (EC) 2065/2003 제4조 2항

- 모든 스모크 향료는 EU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

(*) 현재 승인된 스모크 향료 10종의 사용 ) | 간은 2024년 1 월 1 일에 만료되며, 갱신을 신청하여 

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료 8종에 대한 정보는 심층고 |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2) 대상 성분: 스모크향 2종 SF-007(Tradismoke™ A MAX), SF-010(AM 01)

3) 시행일시

- 2023년 12월 31 일이후 SF-007 또는 SF-01001 포함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음

-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관련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만 판매될 수 있음
출처: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, Smoke flavourings, SF-007and SF-010, no longer permitted for use in food from 1 January2024,2023.06.26

뉴질랜드, 플라스틱 금지법의 2단계 금지 조치 시행 

(2023년 7월 1일부터)

■ 뉴질랜드 정부는「폐고I물 최소화법(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) 2022」에 따라 플라스틱 금지법을 

2022년 10월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며, 2023년 7월 1일부터는 2단계 규제 조치가 

시행됨(3단계는 2025년 시행 예정)

■ 주요내용

1) 규제 적용 대상: 소매업체, 공급업체, 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모든사업체

2) [2 단계] 사용 및 판매 금지대상 품목

- 농산물을 담는 일회용 비닐 봉지(사전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금지하지 않음)

-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(제품 포장에 붙은 빨대는 2026년 1 월 1 일부터 금지)

- 일회용플라스틱수저류

- 일회용플라스틱 접시, 그릇, 쟁반, 뚜껑이없는서빙접시

- 농작물에 부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라벨

3) 위반시 조치사항: 규정을 위반한 주체에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이슈 바로가기

출처 : New Zealand Government, Guidance on single-use plastic products banned or phased out from July 2023,2023.07.01

WHO, 아스파탐 등 설탕 대신 첨가하는 비당류 감DI료(NSS) 
성분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지침 발표

2023년 5월, WHO(세계보건고 |구)는 설탕 대신 사용하는 NSS(비당류 감미료) 성분을 장고 |간 

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,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과 성인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, 섬탁 대신 

NSS 석부음 식품에 사욕하지 말 것음 귀고하누 지직음 밤표함

NSS 성분: 아세설팜, 아스파탐, 아드반탐, 시클라메이트, 네오탐, 사카린, 수크랄로스, 

스테비아 및 스테비아 유도체 등이 포함됨

특히, 2023년 6월. WHCP 卜 '아스파탐'읔 ?I체 밤악 가능 물짐로 부류함 수 있다는 보 도고 卜 

있언P □ 로. 아스파탁 및 NSS 성부음 사용하뉴 식품 수춤 기업은 관련 이슈에 주의고ᅡ 필요학

■ 주요 내용(아스파탐 성분의 사용 범우I)

1) 아스파탐의 사용 대상 품목: 다이어트 소다, 풍선껌, 막걸리 등

* 일반사용고 I준: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) I타 ) I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사용

《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7 될 및 유해물질 검색 경로: WWW. kati.net(pc 만 가능) > 통관 > 식품첨기 될/유해물질 DB > 검색

2) 주요 국가의품목별 아스!!땀허용기준

분류 한국 중국 미국 일본

과자류
(과자 및 빵류) 

5.0g/kg 1.7g/kg
(즉석섭취 제과식품) 베이킹 전완제품중량 

의 0.5%를초과하지 않는수준
사용불가

음료류 일반사용기준 0.6g/kg (뜨거운음료) L-류신이 3.5%를 

초과하지 않는 수준
사용불가

주류 일반사용기준 사용불가 사용불가 사용불가

출大■]: WHO, WHO advises not to use non-sugar sweeteners for weight control in newly released guideline, 2023.05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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